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별표[ 1-1] 

금품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금품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금품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금품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 ( ) ( ) ( ) 

금 액

만원미만100
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30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500

만원 이상500

 직무관련자와의
금품등 수수는 있으나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정직 파면· 파 면

능 동 정 직 파 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 직 파 면 파 면

능 동 정직 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파면 파 면

능 동 파 면



별표[ 1-2] 

법인카드 부정사용 징계양정기준법인카드 부정사용 징계양정기준법인카드 부정사용 징계양정기준법인카드 부정사용 징계양정기준

금 액

만원미만100
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30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500

만원 이상500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견 책 감 봉 정 직 파 면



별표[ 1-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음주운전 유형 양정기준

면허정지 최초  1. ( ) 경  고

  2. 면허취소 최초( ) 견  책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4. 면허정지 회와 면허취소 회1 1

  5. 면허정지 회2

견책 감봉-

  6.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상 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발생( )

  7. 면허정지 회이상3

  8. 면허취소 회와 면허정지 회 이상1 2

  9. 면허취소 회이상(2 )

감봉 정직-

 10.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상 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 )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11.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1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정직 파면-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 ’ . ※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비위행위자와 감독징계양정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1.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2.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경미사항

1

1

2

2

3

3

4

3.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 (고발대상) 공사 임직원과 공사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행위 포함

□ 고발 기준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2. 부당한 업무행위로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금품·향응수수, 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7.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8. 최근 3년이내에 금품·향응수수,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9.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